
(제311회-예산결산특위 제1차 부록) 45

의안번호 제339호

의 결

연 월 일

2012년 월 일

(제311회)

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

제출연월일 2012. 6. 4.



46 (제311회-예산결산특위 제1차 부록)

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의 안
번 호

제 339 호 제출연월일 : 2012.   6.   4. 제 출 자 : 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

및 운영 지원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을 충북

문화재단으로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하고자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문화

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

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 □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
2011년도말
조 성 액

2012년도 운용계획
2012년도말
조 성 액

수 입 지 출 증 감

변 경 737,069 2,262 739,331 △737,069 0

당 초 18,516,151 2,660,737 1,220,000 1,440,737 19,956,888

증△감 △17,779,082 △2,658,475 △480,669 △2,177,806 △19,956,888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※ 첨부 :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별첨)


